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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16-169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 실시계획(변경) 고시

  인천도시계획시설【시설명:공공청사, 사업명:서구청 내 휴게음식점 신설공

사】사업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88조, 제91조 및 같

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(변경)을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16. 12. 19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변경사유 : 공공청사(서구청) 내 휴게음식점 신설에 따른 용도변경

2. 사업시행지의 위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번지
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  ○ 종류 :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)

  ○ 명칭 : 서구청 내 휴게음식점 신설공사
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: 

대지면적(전체)
1층-업무시설

(공공업무시설)

1층-제1종근린생활시설

(휴게음식점)
비  고

당 초 14,219.5㎡ 2,453.02㎡ -
변 경 14,219.5㎡ 2,405.52㎡ 47.5㎡  
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  ○ 성명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  ○ 주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, 서구청)

6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: 실시계획고시일 ~ 2017. 12. 31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, 지번,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: 

연
번

소재지 지 번
지
목 

면적(m2)
소  유  자 관  계  인

비고
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

권리
관계

1
인천 서구
심곡동

244 대 14,219.5
인천광역시 인천 남동구 정각로 29

- - - 　
인천 서구 인천 서구 서곶로 307

8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

양도에 관한 사항 : 해당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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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641호

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

집행계획 공고

 인천광역시 서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

관한 법률」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

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

게 보입니다.

2016. 12. 19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
개요 사업기간

사업비
단계별 비고총계 국비 지방비

계 시비 구비
1 도로 중1-24 가좌동  

529번지
L=1,570m
B=20m

2018~ 
2020

3,069 - 3,069 1,534.5 1,534.5 1단계

2 도로 중1-51 원창동 
산49번지

L=385m
B=20m

2018~ 
2020

7,896 - 7,896 3,948 3,948 1단계

3 도로 중1-68 석남동  
223-179번지

L=2,696m
B=20m

2018~ 
2020

37,006 - 37,006 18,503 18,503 1단계

4 도로 중1-70 가좌동 
148-61번지

L=450m
B=20m

2017~ 
2019

9,370 - 9,370 4,685 4,685 1단계

5 도로 중1-71 가좌동 
173-81번지

L=410m
B=20m

2019~ 
2021

17,137 - 17,137 8,568.5 8,568.5 1단계

6 도로 중1-115 마전동 
685-30번지

L=362m
B=20m

2019~ 
2021

2,372 - 2,372 1,186 1,186 1단계

7 도로 중1-122 마전동
47-9번지

L=4,210m
B=20m

2018~ 
2020

58,678 - 58,678 29,339 29,339 1단계

8 도로 중1-126 오류동 
847-4번지

L=690m
B=20m

2018~ 
2020

10,363 - 10,363 5,181.5 5,181.5 1단계

9 도로 중1-140 오류동  
395-161번지

L=675m
B=20m

2020~ 
2021

10,213 - 10,213 5,106.5 5,106.5 2-1단계

10 도로 중2-85 원창동 
4-7번지

L=580m
B=15m

2020~ 
2021

5,479 - 5,479 2,739.5 2,739.5 2-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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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번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
개요 사업기간

사업비
단계별 비고총계 국비 지방비

계 시비 구비
11 도로 중2-116 원창동  

382-110번지
L=250m
B=15m

2020~ 
2021

3,814 - 3,814 1,907 1,907 2-1단계

12 도로 중2-117 원창동 
382-12번지

L=1,200m
B=15m

2020 23,927 - 23,927 11,963.5 11,963.5 2-1단계

13 도로 중2-126 오류동 
434-9번지

L=713m
B=15m

2020~ 
2021

9,879 - 9,879 4,939.5 4,939.5 2-1단계

14 도로 중2-160 오류동 
505-2번지

L=814m
B=15~20m

2020~ 
2021

6,001 - 6,001 3,000.5 3,000.5 2-1단계

15 도로 중2-225 대곡동 
497번지

L=1,130m
B=15m

2018~ 
2020

8,253 - 8,253 4,126.5 4,126.5 1단계

16 도로 중2-226 금곡동 
533-1번지

L=1,160m
B=15m

2020~ 
2021

12,976 - 12,976 6,488 6,488 2-1단계

17 도로 중2-240 왕길동 
산95번지

L=580m
B=15m

2019~ 
2021

4,500 - 4,500 2,250 2,250 1단계

18 도로 중3-72 검암동 
319번지

L=849m
B=12m

2019~ 
2021

5,050 - 5,050 2,525 2,525 1단계

19 도로 소1-5 원창동 
63-4번지

L=250m
B=10m

2020 3,480 - 3,480 1,740 1,740 2-1단계

20 도로 소1-6 원창동 
4-16번지

L=300m
B=10m

2020~ 
2021

3,251 - 3,251 1,625.5 1,625.5 2-1단계

21 도로 소1-8 원창동 
산31-2번지

L=280m
B=10m

2019~ 
2021

3,297 - 3,297 1,648.5 1,648.5 1단계

22 도로 소1-9 원창동 
133-4번지

L=240m
B=10m

2019~ 
2021

3,845 - 3,845 1,922.5 1,922.5 1단계

23 도로 소1-15 석남동 
650-77번지

L=168m
B=10m

2018~ 
2020

3,494 - 3,494 1,747 1,747 1단계

24 도로 소1-111 석남동 
139-13번지

L=646m
B=10m

2018~ 
2020

2,055 - 2,055 1,027.5 1,027.5 1단계

25 도로 소2-4 가좌동 
4-14번지

L=285m
B=8m

2020~ 
2021

2,371 - 2,371 1,185.5 1,185.5 2-1단계

26 도로 소2-6 석남동 
111-14번지

L=114m
B=8m

2020~ 
2021

892 - 892 446 446 2-1단계

27 도로 소2-8 석남동 
111-1번지

L=142m
B=8m

2020~ 
2021

1,882 - 1,882 941 941 2-1단계

28 도로 소2-30 석남동 
201번지

L=831m
B=8m

2020~ 
2021

6,543 - 6,543 3,256.5 3,286.5 2-1단계

29 도로 소2-b 석남동 
산118-3번지

L=29m
B=8m

2020~ 
2021

293 - 293 146.5 146.5 2-1단계

30 도로 소2-501 왕길동 
209-1

L=10m
B=8m

2022~ 47 - 47 23.5 23.5 2-2단계

31 도로 소3-1 석남동 
217-5번지

L=506m
B=6m

2020~ 
2021

4,607 - 4,607 2,303.5 2,303.5 2-1단계

32 도로 소3-1 가좌동 
30-43번지

L=292m
B=6m

2020~ 
2021

4,806 - 4,806 2,403 2,403 2-1단계

33 도로 소3-2 석남동 
222-47번지

L=320m

B=6m

2019~ 

2021
3,931 - 3,931 1,965.5 1,965.5 1단계

34 도로 소3-28 백석동 
86-18번지

L=277m
B=6~8m

2020~ 
2021

1,367 - 1,367 683.5 683.5 2-1단계

35 도로 소3-502 왕길동 205
L=203m
B=6~10m

2021 1,373 - 1,373 686.5 686.5 2-1단계

36 도로 소3-504 왕길동 
204-6번지

L=294m
B=6~8m

2021 2,474 - 2,474 1,237 1,237 2-1단계

37 도로 소3-506 마전동 
47번지

L=74m
B=6m

2022~ 399 - 399 199.5 199.5 2-2단계

38 도로 소3-508 마전동 
49번지

L=46m
B=6m

2022~ 270 - 270 135 135 2-2단계

39 도로 소3-2 시천2 
취락지구

L=110m
B=6m

2021 394 - 394 197 197 2-1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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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열람장소

  〇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2)

연번시설명 사업명 위 치 사업
개요 사업기간

사업비
단계별 비고총계 국비 지방비

계 시비 구비
40 도로 소3-3 시천2 

취락지구
L=66m
B=6m

2021 246 - 246 123 123 2-1단계

41 도로 소3-1 경서 
취락지구

L=321m
B=6m

2021 1,597 - 1,597 798.5 798.5 2-1단계

42 도로 소3-3 경서 
취락지구

L=69m
B=6m

2021 338 - 338 169 169 2-1단계

43 도로 소3-4 경서 
취락지구

L=42m
B=6m

2021 167 - 167 83.5 83.5 2-1단계

44 도로 소3-1 시천1지구
L=329m
B=6m

2020~ 
2021

1,453 - 1,453 726.5 726.5 2-1단계

45 도로 소3-2 시천1지구
L=232m
B=6m

2020~ 
2021

570 - 570 285 285 2-1단계

46 도로 소3-3 시천1지구
L=127m
B=6m

2022~ 505 - 505 252.5 252.5 2-2단계

47 도로 소3-4 시천1지구
L=90m
B=6m

2022~ 276 - 276 138 138 2-2단계

48 도로 소3-1 하동지구
L=352m
B=6m

2022~ 1,042 - 1,042 521 521 2-2단계

49 도로 소3-2 하동지구
L=367m
B=6m

2022~ 1,669 - 1,669 834.5 834.5 2-2단계

50 도로 소3-3 하동지구
L=205m
B=6m

2022~ 1,327 - 1,327 663.5 663.5 2-2단계

51 도로 소3-4 하동지구
L=52m
B=6m

2022~ 418 - 418 209 209 2-2단계

52 도로 소3-5 하동지구
L=23m
B=6m

2022~ 206 - 206 103 103 2-2단계

53 도로 소3-7 하동지구
L=110m
B=6m

2022~ 713 - 713 356.5 356.5 2-2단계

54 도로 소3-8 하동지구
L=139m
B=6m

2022~ 1,016 - 1,016 508 508 2-2단계

55 도로 소3-9 하동지구
L=69m
B=6m

2022~ 204 - 204 102 102 2-2단계

56 주차장 노외주차장 가좌동 
139-3번지 A=1,849㎡ 2017 4,743 - 4,743 2,372 2,372 1단계

57 주차장 노외주차장 석남동 
산118-3 A=4,613㎡ 2022~ 3,698 - 3,698 1,849 1,849 2-2단계

58 공원 소공원
시천동 
97-3번지

A=335㎡ 2022~ 395 - 395 - 395 2-2단계

59 공원 소공원
검암동 

454-7번지
A=300㎡ 2022~ 357 - 357 - 357 2-2단계

60 공원 소공원
석남동 

322-32번지
A=1,358㎡ 2022~ 2,242 - 2,242 - 2,242 2-2단계

61
공공
시설

파출소
검암동 

514-7번지
A=649.5㎡ 2020 3,475 - 3,475 - - 2-1단계

62
문화
시설

어린이
도서관

가좌동 
139-3번지

A=990㎡ 2022~ 2,539 - 2,539 - 2,539 2-2단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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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647호

경서3구역(1단계 구간) 지장물 보상계획 열람ㆍ공고

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-246호(2010. 8. 23.)로 고시된『경서3구역 도시개

발사업』(1단계 구간)에 편입되는 지장물 등에 대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

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의 규정에 

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물건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물건조

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16. 12. 20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사업개요 

  가. 사  업  명 :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

  나. 사업시행자 : 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  다. 사 업 위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-66번지 일원

  라. 사 업 면 적 : 368,085㎡

  마. 사 업 기 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

2. 보상의 물건

  가. 소 재 지 :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124-44번지 외 18필지

  나. 보상대상 : 경서3구역 도시개발구역(1단계 구간)내 토지상에 소재한 지장  

                물건과 권리관계 등 일체

    ※ 물건조서의 세부내용은 조서의 열람기간 중에 열람 장소에서 보실 수 있으며  

      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(개별 송달시 주소변  

       경 및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는 이 공고로 대체합니다.)

3.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

  가. 기 간 : 2016. 12. 20.(화) ~ 2017. 1. 5.(목)(약 15일간)

  나. 장 소 :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

             [인천 서구 서곶로 307, (서구청)]

              (전화 : 032)560-4753~4754, 팩스 : 032)560-277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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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

     1)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에 물건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  

 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열람 장소에서 열람합니다.

     2)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인천 서구청  

 도시개발과(도시행정팀)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야 하며, 열람기간 동안  

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 

4. 보상의 시기

  가. 보상시기 : 지장물 감정평가 후(2017년 2월 이후 예상)

  나. 기    타 : 보상계획 공고 후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진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 

              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  가. 보상금 산정방법

   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68조에 따라 2인의  

  감정평가업자[인천광역시청(1), 서구청(1)]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액

  나. 보상금 지급방법

     1) 지급방법 : 현금보상(계좌입금)

     2) 기   타 : 개인별 보상액, 협의기간,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 

                  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통지(보상협의)합니다.

  다.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→ 손실보  

                 상 협의 → 수용재결(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 

                  때) → 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

      (※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제83조 및 제85조에서 정한    

         기한이내에 이의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)   

6. 기타사항

  가. 본 공고 이후에 식재하는 수목, 설치하는 지장물 및 영농행위는 보상대상  

     에서 제외되고, 공사 추진과정에서 추가 발생되는 물건 등은 개별 통지함  

     으로써 이 공고를 대신합니다.

  나. 기타 보상계획과 관련되는 자세한 내용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조서 및 개  

     별통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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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6-1661호

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에 따른 주민 등의 

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ㆍ공고

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46번지 일원의 토지소유자가 우리 구로 

제안한 (가칭)왕길1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하여 「도시개발법」제7

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람 ․ 공고하여 주민 등의 의견

을 청취하오니,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

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12. 19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입안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개요

   가. 구역명칭 : 왕길1 도시개발구역

   나. 위    치 :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4-46번지 일원

   다. 면    적 : 506,220㎡

   라. 시행기간 : 실시계획인가일 ~ 환지처분일

2. 시행자 및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관한 사항

   가. 시 행 자 : (가칭)왕길1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

   나. 시행방식 : 환지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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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입안할 개발계획의 개요

   가. 토지이용계획

  

구    분 면    적(㎡) 구 성 비(%) 비 고

합    계 506,220 100.0

주거용지

소    계 271,917 53.7

단독주택 13,776 2.7

공동주택 195,003 38.5

준주거 63,138 12.5

상업용지 일반상업 29,288 5.8

도시기반

시설용지

소    계 205,015 40.5

도    로 88,705 17.5

주 차 장 4,929 1.0

공    원 58,138 11.5

녹    지 35,376 7.0

학    교 17,200 3.4

하 수 도 667 0.1

   나. 관계도서 :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도서 참조

4. 공람기간, 공람장소 및 의견 제출방법

   가. 공람기간 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   나. 공람장소 :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(☎ 032-560-4783)

                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출장소 (☎ 032-560-3230)

   다. 의견제출 방법 : 공람기간에 의견서(서면)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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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 제2016-1662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

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

을「인천광역시서구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

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6. 12. 19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1. 개정이유

 ○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으로 그

분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위로하고 건강 및 문화생활을 영유하여 명예

로운  보훈문화 정착과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코자 함

2. 주요내용

 ○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근거 마련 (안 제11조 개정)

 ○ 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생활지원수당 신청서 변경(안 별지 제1~2호 서식)

  
3. 의견제출

 ○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. 01.09.까지 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(참조 : 생활보장  과

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

    [(우)404-701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(심곡동)/☎032-560-4291,FAX 032-560-2738 ]

 ○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․반 여부와 그 사유)

 ○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 ○ 기타 참고사항

 4. 참고사항

 ○ 「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 개정조례안

제1226호 인천광역시서구구보 2016. 12. 19.(월)

 
9



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 제     호

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각

목 외의 부분 중 “"희생ㆍ공헌자"라 함은”을 “"희생ㆍ공헌자"란”으로 하

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”을 “"국가보훈대상자"란”

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령"이라 함은”을 “법령"란”으로 하며, 같

은 조 제5호 중 “"보훈복지"라 함은”을 “"보훈복지"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호 중 “각종사업”을 “각종 사업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목 “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”을 “보훈명예수당 및 건

강생활지원수당 지급 등”으로 하고,

같은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과”를 “과 건강생활지원수당(이하 "건강

수당"이라 한다),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건강수당 : 반기별 5만원 이내

제12조 중 “이하"수급권자"라”를 “이하 "수급권자"라”로 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토ㆍ공휴일”을 “토요일 또는 공휴일”로, “전일”을 “전날”

로 한다.

제17조 중 “제출요구”를 “제출 요구”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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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중 “관하여 필요”를 “필요”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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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 개 정 안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

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

같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----------

------------- 뜻은 -------

---.

1. "희생ㆍ공헌자"라 함은 다음

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

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

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

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

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

람을 말한다.

1. "희생ㆍ공헌자"란 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
가. ∼ 다. (생 략) 가. ∼ 다. (현행과 같음)

2. "국가보훈대상자"라 함은 희

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

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

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

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

다.

2. "국가보훈대상자"란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3. "국가보훈관계 법령"이라 함

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

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

말한다.

3. ----------- 법령"이란 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.

4. (생 략) 4. (현행과 같음)

5. "보훈복지"라 함은 국가보훈

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

5. "보훈복지"란 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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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 대

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

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

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

한다.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--.

제8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)

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

및 공훈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

의 어느 하나와 같다.

제8조(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)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.

1. ∼ 6. (생 략) 1. ∼ 6. (현행과 같음)

7. 국가 또는 구 주관의 공훈선

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

각종사업에 대한 행정적, 재정

적 지원

7.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

- 각종 사업--------------

-------

제11조(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

금 지급) 구청장은 제4조에 해

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

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계

속 3개월 이상 거주한 65세 이

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

보훈명예수당(이하 "수당"이라

한다)과 사망위로금(이하"위로

금"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

다. 다만, 관계 법령에 따라 지

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자와

「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

제11조(보훈명예수당 및 건강샐활

지원수당 지급 등)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과 건강생활지원수당

(이하 "건강수당"이라 한다),--

---------------. 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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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

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지

급하지 아니한다.

1.ㆍ2. (생 략) 1.ㆍ2. (현행과 같음)

<신 설> 3. 건강수당 : 반기별 5만원 이

내

제12조(수당의 신청) 제11조에 따

라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

람(이하"수급권자"라 한다)은

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

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

다.

제12조(수당의 신청) 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이하 "수급권자"라 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.

제13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
시기) ①ㆍ② (생 략)

제13조(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

시기) ①ㆍ② (현행과 같음)

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

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

하며, 수당지급일이 토ㆍ공휴일

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

다.

③ 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 토요일 또

는 공휴일----- 전날--------

--.

제17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

청) 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에

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

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

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

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

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7조(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

청) 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 제출 요구 -----

-----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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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

으로 정한다.

제18조(시행규칙) ------------

-- 필요------------------

----------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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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1호서식]

보훈명예수당(건강생활지원수당) 지급신청서

신

청

인

성    명 생년월일             (남,  여)

주    소

 우편번호 : □□□ - □□□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              )

예금

계좌

금융기관명 예금종류

계좌번호 예금주 성명

   「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2조에 따라 보

훈명예수당(건강생활지원수당)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    월     일

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귀하

구비

서류

신청인 제출서류
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
 (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

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)

 1.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증빙서류 1부.

 2.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.
 1. 주민등록등본 1통

수 수 료

없    음

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

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’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 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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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제2호서식]

  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
처리기간

30일

수 급

권 자

성     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(남,  여)

주     소

사망일자

신청인

성    명 생년월일                (남,  여)

주    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전화번호:             )

수급권자와의 

관계
지급기관

(예금계좌)

  「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16조에 따
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                        년      월   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  청  인         (서명 또는 인)

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
수수료

 구비서류

 1.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.

 2. 사망자의 유공자 신분증 사본 1부.

(국가유공자증,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

의 확인서)

 3.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자녀 등)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.

 4. 사망자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

   (※행정정보 공동   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구비서류는 생략)

없  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「전자정부법」제36조제1항에 

 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

  것에 동의합니다. (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

  수 없으며,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

 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.)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신청인 :           (서명 또는 인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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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법령 발췌

 □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

제5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·공헌자의 공
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
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
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거나 
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
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(財源) 조성에 노력하여야 
한다.

 □ 인천광역시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(구의 책무)

제6조(구의 책무) 
① 구는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희생·

공헌자의 공훈선양 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

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조례 등을 제정 또는 개정

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

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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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․과별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
검   토   구   분 유 무

검토사항 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

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

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

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

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

6. 기타 문제점

실․과별 의견

협의개요 실․과별 제출의견 검토내용

○ 기  간  
2016.12.19.~2017.01.09

○ 내  용
- 의견수렴

_ _ _

입  법  예  고

협의개요 제 출 자 제출의견 검토내용

○ 기  간
2016.12.19.~2017.01.09

○ 내  용
- 구보게재
- 인터넷 홈페이지

_ _ _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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